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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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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46호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을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으로 제명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모두누림센터’를 ‘화성시 여성비전센
터’로 한다.

제1조, 제7조, 제13조의 제2항  문구(용어) 정비

[별표 1] 체육시설 운영시간 내용(골프장, 스포츠과학센터 등) 일부 신설 및 명칭 정비
[별표 6] 프로그램 이용요금 내용(골프장, 스포츠과학센터) 일부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을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사용·이용료의 감면기준과 환불기준은 「화성시 여성

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


